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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[최저한세조정계산서]

∙  불러오기
∙ 최저한세 적용대상: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,000,000원 è 조정후세액 5,400,000원

[3]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
∙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 작성 후 저장

－「121」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5,400,000원 입력 
－「126」란에 중간예납세액 입력 
－「128」란에 원천납부세액 입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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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

∙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 당기순이익, 익금산입, 손금산입, 기부금한도관련 조정금액, 이월결손금 입력 후 
저장

[2] [최저한세조정계산서]
∙  불러오기
∙ 최저한세적용대상: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,000,000원

소득공제 30,000,000원(최저한세로 인한 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후 수정)
－「116」소득공제 50,000,000원 입력
－「117」최저한세대상 소득공제 30,000,000원 입력: 50,000,000원－20,000,000원(최저한세제외)＝과세표준
－「123」감면세액 3,000,000원 입력

∙ 최저한세 적용대상 입력 후 è 조정후세액 2,982,103원

p.282
[3]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

∙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 작성 후 저장
－「111」란에 소득공제 50,000,000원(조정후금액) 입력 
－「121」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 2,982,103원 입력 
－「126」란에 중간예납세액 입력 
－「128」란에 원천납부세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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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 
[1]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

∙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 당기순이익, 익금산입, 손금산입, 기부금한도관련 조정금액, 이월결손금 입력 후 
저장

[2] [최저한세조정계산서]
∙  불러오기
∙ 최저한세 적용대상: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: 5,197,400원, 고용증대세액공제액: 7,000,000원
∙ 최저한세 제외대상: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: 3,500,000원
∙ 중복적용 가능성:

－세액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
－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적용 불가
－예외: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기분 세액감면은 중복적용 가능
－특별 예외: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당기분 세액감면과도 중복적용 가능

본 사례에서는 모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함
∙ 최저한세 감면 배제 전략

－최저한세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, 이월공제가 가능한 당기분 세액공제(고용증대세액공제)에서 감면을 배제하는 것
이 납세자에게 유리 

－세무 프로그램에서도 세액공제에서 감면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동 반영됨
∙ 최저한세 적용대상 입력 후 è 조정후세액 9,891,550원(5,197,400원＋4,694,150원)

[3]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
∙ [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] 작성 후 저장

－「121」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9,891,550원 입력 
－「123」란에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공제감면세액 3,500,000원 입력 
－「128」란에 원천납부세액 입력 
－「154」란에 분납할세액 입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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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[세액공제조정명세서(3)]
[3.당기공제및이월액계산]
∙ “105. 구분”에서 로 세액공제 항목을 조회하여 직접 입력한다.(세액감면은 입력하지 않는다)
∙ 당기 발생한 세액공제액 “106. 사업연도”에 2026.12.입력, “107,요공제액: 당기분”, “109, 당기공제대상세 액:당기분” 

3,500,000원 입력
∙ 전기 발생한 세액공제액 “106. 사업연도”에 2025.12.입력, “108,요공제액: 이월분”, “110, 당기공제대상세액: 1차연도”

에 2025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입력
∙ “121.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”에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입력

이월분 보다 당기분을 배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조정감세액 4,694,150원 중  1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
3,500,000원 당기공제 입력, 당기분의 경우 조정감 2,305,850원을 당기분 미공제액으로 입력,  1,194,150원
(4,694,150원-3,500,000원)은  당기공제세액에 입력


